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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I

1) Status of Multilateral Convention and Instrument in Respect of which IMO or its Secretary-General Performs Depositary or Other

Functions. 2 July 2010,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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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 내 수는 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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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어선안 약의 발효를 한 동향II IMO

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SOLAS

4) IMO Resolution A. 50(3) Intact Stability of Fishing Vessels

5) The Sub-committee on Safety of Fishing Vessels(PFV).

6) The Sub-committee on Stability and Load Lines and on Fishing Vessel Safety (SLF).

7)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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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 공식77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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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택당시 계 미 상 어 수 산 약 척에 한 비93 24 27,000

10) 93 공식 The Torremolinos Protocol of 1993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11) IMO Res. A.646(16). Safety of Fishermen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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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적 상 (Chapter) 적 상

제I

사항
미 상 신조24

제VI

원 보
미 상 신조24

제II

조 수,

비

미 상 신조24
제Ⅶ

비
미 상 신조45

제Ⅲ

복원
미 상 신조24

제Ⅷ

비상 집,
미 상24

신조 존

제Ⅳ

전,

무 역

미 상 신조45
제Ⅸ

무 신

미 상45

신조 존

제V

탐, ,

업

미 상 신조45
제X

항해 비

미 상24

신조 존



- 12 -

12) http://www.imo.org/About/Conventions/StatusOfConventions/Pages/Default.aspx

13) Lloyd's Register-Fairplay, London.

14) IMO C 93/4/Add.2. Annex 7,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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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수 순

전 계 합계 56,789

30,279 1

네시아 4,447 2

본 2,591 3

러시아 1,736 4

한민 1,535 5

태 1,500 6

미 1,496 7

남 1,300 8

스 991 9

필 핀 97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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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MO SLF 51/INF.7 Outcome of 2004 Beijing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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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MO Res. A.787(19) Res A.882(21) The Procedure of Port State Control

17) 만재 수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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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 HSSC

19) Res A.883(21): Global and Uniform Implementation of HSSC

20) 규 복원93 /2Ⅲ

(1) 어 복원 한 다 각 에 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 청 업경험상 당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니하다.

21) V 규1

거주 역 업 역에는 다 각 에 해당하는 보 식 어야 한다1 .

식 든 내 격벽 연 또는 는 식 거주 역 업 역에는 재탐(a) F - “B” “C”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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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는 스프링쿨러 가 지 아니한다.

식 재가 생할 염 가 는 든 역에 재탐지 한 동스프링쿨러 재경보 가 는 식(b) F - .Ⅱ

내 격벽 식에는 한 지 아니한다.

식 재가 생할 염 가 는 든 역에 동 재경보 재탐지 가 는 식 내 격벽에는(c) F - .Ⅲ

한 지 아니한다 다만 어 한 경우에 어 도 거주 역 또는 또는 경계 는 역. , “A” “B”

곱미 과하여 는 아니 다 주 청 공 실에 하여 가 허 할 수 다50 . .

22) 규 생 수 식/5Ⅶ

미 미만 다 각 건에 합하여야 한다(3) 75 .

각 에 어도 승 원 수 하 에 한 합계능 생 비 어야 한다(a)

비 어야 한다 다만 동후 수 수 는 당한 생 비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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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 스 어 어 어 러시아어 아랍어, , , , ,

24) 동아시아 지역 항5.14

든 에는 난 안 통신 주 청 만 하는 격 는 사람 승 시 야 한다 그 어느 한 사람 난사고시.

통신에 한 주 책 가지도 지 어야 한다.

25) 제 규3 항해 비

월 에 건 미 상 월 후에 건 미 상 에는 향 심 가(9) 1980 5 25 75 1990 5 25 45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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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uropean regional agreement, Januar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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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MO MSC 84/22/21 Preparation of a draft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3 Torremolinos Protocol

28) IMO Sub-committee on Stability and Load lines and Fishing Vessels Safety, SLF



- 21 -

29) IMO SLF 51/INF. 7 Outcome of 2004 Beijing Seminar

30) IMO SLF 51/WP.3 Annex 3, IMO Questionaire

31) ILO Working in Fishing Convention(C188)



- 22 -

년 업내

2008
SLF 51

업계 비

문 비

MSC 85 업계 승

2009 신 업
정 초안 비

주 어업 가들에 한 견조 사무( )

2010
SLF 52

정 초안 비 월(1 )

필 시 업 비(ISWG FVS)

MSC 87 보고 검SLF 52

2011

SLF 53 정 초안 료

MSC 89 정 초안에 한 승

A 27 정 채택

2012 정 수락 한 각 검 수락93

(2015) 정93

32) IMO SLF 51/17 Annex 5, Roadmap towards Entry into Force of the 1993 Torremolinos Protocol

33) IMO SLF 52/12/2 Outcome of the Sub-regional seminar/workshop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3 Torremolinos Protocol

(Bali,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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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양 쪽, IMO Guide Book, 2006. 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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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업 내

2010 SLF 52 정 개정안 총 결 초안 비93

2011 SLF 53 개정안 총 결 초안 료

2011 MSC 89 개정안 총 결 초안 승

2011 총 27 년 노스 정 시행에 한 총 결 채택1993

2012-2013 정 에 한 가들 추가 수락 건 충족93

[2014] 정 개정 규 시행93

[2014] 총 결 채택 개정안 공식 채택 개정

35) SLF 52/12/Add.1 An option to adopt an Assembly resolution for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3 Torremolinos Protocol,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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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없 없 그 않 정93

제 무(Ⅸ

신 적 어)

수

없

아

미 정93

내

하여 집행

하고 (‘99.

12. 18)

정 가 공해93

상 는 다 나라

수역에 는 어

에만 적 하

개정하는 것

문제점 해결

할 것 단

적절한 총

수 산하여

사 하는 것 적

절한 안

것 라 믿

점 적 시행 개

념에 동 함

적 어업

안전문 개

하 에는 93

정 는 족함

본

적

가 아닌 총

수 사 해야

할것

문제점 해

결할 수

그러나 러한.

경 에 어

총 수

등가제 수

여 가 본에게

는 동 정

수락에 하여

한 사항

본 어 총

수 비 하

럽어

에 과함 총1/3

수 등

가제 적 하

는 것 어

야 함

점 적 시행

본 정 에93

하여 빠 시

내에

수락 하는 에

는 하 함

정 에 한93

미래 개 에

하여 어 한,

태 문 가 정

수정하 에

적절한

어 져야 함

스

정 적93

상에 다 문

제점 없

적 상 공해

상에 는 어

는 것

적절한 해결 안

아님

등가문제

수

고(parameter)

하 하

는 것

점 적 적 에

한 드라

주어 는 한 문제,

가 없 개

상 에 한

가 것

아 정,

수락하 않

가들 사 에

어져야 할

것

미

정 미93

내 어 안전

규정 사 에는

저한 차 점

존 함

미 정 에

한 앞 수

락에 향

미 다고 생각하

는 않

아님 총 수에,

한 고

고 할 ,

가 93

정 적

결정하 한 좀

제공하고 다고

생각함

점 적 적 미

정 수

락하 하는

향 끼

는 않 것

단함

는 어USCG

안전 개 함에

어 정93

점 식하고

만 것

시행하 한 추

가적 한 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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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Fishing Vessel Safety, ISWG FVS

37) SLF 52/12/Add.2 SLF 52/IN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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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제해사기구 회의 응을 한 검토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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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어 원 동 약 고 갑 역 다 사 쪽2007 , , , iv , 2007

39) 동헌 22

원 당사 어 는 약 규 시행하 하여 취한 에 하여 동사 에 연 보고 하는 것에 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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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 수산 차철 쪽, 2010,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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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규 검사93 6

다 각 에 규 하는 간마다 해하는 검사(b)

내지 에 규 하는 체 포함하는 체 에 하여 간 규 항 규 에 라( ) 4 . 11 (1)ⅰ Ⅱ Ⅵ

당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내 또는 검사 것 건 그 간 간 연 할 수 다1 .

내지 에 규 하는 비에 하여( ) 2ⅱ Ⅱ Ⅶ Ⅹ

에 규 하는 비에 사 는 것 포함하는 비 향탐지 에 하여( ) , 1ⅲ Ⅶ Ⅸ Ⅹ

항 규 에 하는 검사에 가하여 주 청 하는 간마다 행하는 체 에 한 간검사 검(c) (b) ( ) .ⅰ

사는 또는 원 안 에 악 향 미 는 개 가 루어지지 아니함 보하는 것 어야 한다.

4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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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 검사 상 비고

정 검사
최초 항해 검사 간 만료시

전
년4

제 종 간검사1 비 항해 비 년2

제 종 간검사2 무 비 년1

정 검사 검사 에 주 청에 한 정 적검사 수시

검사시 검사 상 비고

정 검사
최초 항해 검사 간 만료시

전
년5

제 종 간검사1
정 검사 째 는 째 검사 개월2 3 3

내 전,
년2~3

제 종 간검사2

검사 전 개월 내 정 는 제 종3 ( 1

간검사 아야 하는 연 는 제 )

비에 한 시험 능시험

년1

검사 어 사 할 경 수시

시검사 시 수 시 수시

시항해검사 검사 없 시 동할 경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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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 체보전3

(2) 미 어 피시플랩 동

동 는 것 어야 하 플랩,

동시계 해하 아니하는

에 조 할 수 는 것 어야 한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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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θ

θ

α β 미터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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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β β

강

FRP

강

FRP

강

FRP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881

0.903

0.925

0.945

0.964

0.981

0.997

1.012

0.313

0.333

0.353

0.372

0.391

0.408

0.424

0.439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1.024

1.035

1.044

1.051

1.058

1.063

1.068

1.073

0.454

0.464

0.474

0.484

0.490

0.496

0.501

0.506

0.26

0.27

0.28

0.29

0.30

0.31

0.32

상

1.076

1.080

1.084

1.087

1.090

1.092

1.095

0.511

0.513

0.516

0.518

0.521

0.523

0.525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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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h(m) P(N/ )㎡

하1

2

3

4

5

상6

315.5

386.1

429.2

459.7

485.0

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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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규93 III 2

어 복원 한 다 각 에 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 청 업경험상 당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1) . ,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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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3

비

아니(3) (b)

하고 드십상태에 동시

수 는 수단 갖추어져야 한

다.

미수

제 조고 시 조12 (

) ②

제 규 빌 수11

규 에 라 는 각(2) (c)

빌 프에는 접 빌 흡

어야 하 흡 계1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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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좌 에 다 계, 1

에 어야 한다 다만. ,

미 미만 에 어75

단 빌 프에 계1 1

접 빌 흡 는 경 에

어 는 그러하 아니하다.

제 규 사 출14

미 상 에는 제어75

실 는 조종 내 적당한

에 조 고 한 사거주,

역에 히 청취할 수 는 사

출 가 어야 한다.

미수 비

제 조 원105 (

출 )

제 규 어 물보존 한 냉동15

냉동 역 냉동실에는 사람(5)

갇히는 것 하 하여

조 실 제어 는 출 에 경,

보 가 연결 어 어야 한다.

러한 역 출 적어 개1

는 내 에 개 수 는 것

어야 한다 는 가.

스 사 하는 냉동 가 수

어 는 역 출 는 실행가능

한 한 접 거주 역 하

아니하여야 한다.

미수

제 규 주전원16

주전원 주추(1) (c)

는 축계 전수 전 향에

계없 제 규 제 항제3 (6)

에 규정하는 능(a)

수 어야 한다.

미수

제 조주전원18 ( ) ②

제 규 비상전원17

역 주 청 적당하(1)

다고 정하는 에 전식비

상전원 어야 하 한 주,

전 비에 는 사고가

생한 경 에 그 능 보

수 어야 한다.

어 비

제 조 주조299 ( )

미 상 어 에45

하는 주조 는 다 각

건에 라야 한다.

비상전원과 비상전원에2.

압 시비상전원 는 비상조,

전 한

나 그 해 하여 그 사

상 아니하는 것 것

추 적 할 수

나 비상전원 등,

에 한 한

규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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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 적 보 조1

(2) 높 가 미 미만600

는 문 가 갑 개 에는 힌

식 는 동식 는 망과 같

보 가 어야 한다 주.

청 피시스커 과 같 개

에는 러한 건 적 제

할 수 다.

없

제 규 갑 개2

실행가능한 경 는 출(3)

개 넘어 갑 보다 에

어야 한다.

없

제 규 생존정 조정 수5

든 에는 척 상 생존정(1) 2

비 어야 한다.

미 상 생존정(2) 75

조정 수 수 능 식ㆍ

다 각 건에 적합한 것

어야 한다.

어 비 제 조 정등43 ( )

미 상 어 에는 최20

승 원 수 하는 충 한

정 는 뗏 비 하여야 한다.

규정상

정 척 상- : 2

생존정

내 미 상- : 20

어 에 척1

생존정 정:※

는 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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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에 적어 총승 원 수(a)

하 에 충 한 합계능 생존정

비 어야 한다 주 청 제.

제 규 제 규정에14Ⅲ Ⅴ

한 건 상시복원,

강 조 에 적합하

고 한 안전에 향 미 아,

니한다고 단 는 경 에는 생존

정 수 수 능 감 허

할 수 다 다만 각. ,

에 탑 는 생존정 합계능

총승 원 상 수50

하 에 충 한 것 어야 하

에 추가하여 총승 원 50

상 수 할 수 는 뗏

비 어야 한다

척 조정 비 어야 한다(b) 1 .

다만 조정 건에 적합하고,

조 동 수 수 는

정 비 는 경 에는 그러하

아니하다

미 미만 다(3) 75

각 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 에 적어 총승 원 수(a)

하 에 충 한 합계능 생존정

비 어야 한다

정 조정 비 어야 한다(b) 1 .

다만 조 동 수 수 는,

적당한 생존정 비 는 경 에

는 그러하 아니하다

내 생존정 건 없

제 규 수복 보9

적당한 제 규(1) 25

건에 적합한 승 수복

조정 원 정 든 사람에게

제공 수 비 어야 한다.

제 규 제 항 제 항(2) 5 (2) (3)

건에 적합한 에는 다 각

에 해당 하는 생존정에 승정1

하 아니하는 든 승 에게 제

공 수 제 규25

건에 적합한 수복 비 어야

한다.

정(a)

빗 수식 뗏(b)

뗏 하여 물에 들(c)

어갈 필 가 없는 동등 승

비에 하여 수 는 뗏

규 제 항제 규정에(3) (2) (a)

하고 에는 각 정 다

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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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상 안 약 통신74 4 ( )

제 규 건에 적합한 개25 3

상 수복 비 어야 한다.

제 규 무 비13

든 에는 개 상 향(1) 3

무 전 가 비 어야 한VHF

다 그러한 는 에 채택.

능 상 능 가 는 것

어야 한다 고정식 향 무. VHF

전 가 생존정에 는 경

당해 는 에 채택 능

상 능 가 는 것 어야

한다.

어 비 무 비33

원양어 에 종사하는 어 향- :

초단 무 1

규정상

역 개- : 1

내 개- : 1

존 에 적※

제 규 다 랜스폰14

든 각 에는 개 상1

다 랜스폰 가 비 어야 한다.

러한 다 랜스폰 는 에 채

택 능 상 능 가 는

것 어야 한다.

어 비 무 비33

원양어 에 종사하는 어 원양어- :

에 종사하는 어 랜스:

폰 1

규정상

정 개- : 2

내 개- : 1

존 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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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VHF

(DSC

무 전 )

비MF

(DSC

무 전 )

비MF/HF

무(DSC,

전

NBDP)

NAVTEX

는

수신MSI

INMARSAT

EPIRB

SART

(2 )

양 향

무VHF

전

(3 )

A1
해역45) ○◎ ○ ○ ○ ○

A2
해역46) ○◎ ○△ △ ○ △ ○ ○ ○

A3
해역47) ○◎

○

항3

없

○△

항 안5
○

○△

항 안3
○ ○ ○

A4
해역48) ○◎ ○◎ ○ ○ ○ ○

45) 지 경보 할 수 는 한 하나 해안 통신 내 해역 말함DSC VHF

46) 지 경보 할 수 는 한 하나 해양 통신 내에 해역 한 해역 말함DSC MF A1

47) 지 경보 할 수 는 지 도 통신 내에 해역 한 해역 말함INMARSAT A1 A2

48) 해역 란 해역 해역 극지 말함A4 A1, A2, A3



- 51 -

무 비

종

적 어

초단 무

비 무(

전

택

출 )

단

무 전

단

단 무

비무 전(

택 출

)

네비 스

수신

비

상

시

무

비

(EPIRB)

랜스폰

(SART)

양 향 초

단 무

전

(2-way

VHF)

미24

미만 어
1 1 - - - - -

미24

상 어
1 1 - - 1 - -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
1 -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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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정1993 내 비 고

적 미 상 어45

상 어- 5

미- 24

원양어-

상

경보

능
경보 건 함 경보 건 없 주(* 1)

MF

무 비
능 함DSC

원양어 에만 DSC

적
주(* 2)

MF/HF

무 비
적NBDP 없NBDP 주(* 2)

NAVTEX 미 상 든 어45 원양어 에만 적 주(* 2)

EGC 항행 역 어A3/A4 없 주(* 3)

EPIRB 미 상 든 어45 미 상 어24 주(* 2)

SART
미 상 든 어45 원양어 에만 적 주(* 2)

2 1 주(* 3)

2-way

VHF

미 상 든 어45 원양어 에만 적 주(* 2)

3 1 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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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 일 공동구역에서의 의 서 용면제논리 개발IV ․ ․

및 과 총회결의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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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한 어업 항 나12 4 -2-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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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Robin R. Churchill, "Fisheries issu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arine Policy, vol. 17-1,

(1993).

51) 사White zone agreement ; 1977 Agreement Concerning Mutual Fisheries Relations with①

Protocol Concerning Certain Boundary Questions. 1977 Agreement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②

Continental Shelf and of the Swedish Fishing Zone and the Soviet Economic Zone in the Baltic Sea.

52) 사Gray zone agreement ; Agreement between Norway and USSR on an Interim Practical①

Arrangement for Fishing in an Adjoining Area in the Barents Sea of 1988. Agreement between②

Denmark and Sweden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Jurisdiction of Fisheries in the Kattegat of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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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여 공동어 수역 란 양 체약 민 각각 에 라 같 수역에 함께 어(joint fishery zone) ,

업 동 한다는 미 뿐 공동 리나 공동규 미 함 하는 것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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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어업 항 한 어업 항 항 한 어업 항- 7 2 ; - 7 2 8 3 ; - 12 5 .

55) 한 어업 항 어업 항- 12 4 ; - 1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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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정
수역

정상

수역

추정 적

( )㎢

원 조 ;

공동 원

능

할 행사주체

적 격

할

집행

할

한- 동해 간수역 없 95,775 고 적 적 공해적 격

〃
제주 남

간수역
없 26,712 결정 공 동 적 공동어 수역

〃
행조업

수역
없 - ― 정 적 제 공해적 격

한-
해

정조 수역
정조 수역 83,489 결정 공 동 적 공동어 수역

〃
행조업

수역
없 - ― 적 적 공해적 격

-
동 해

정조 수역
정조 수역 176,335 결정 공 동 적 공동어 수역

〃
27

남 수역
없 - 고 적 적 공해적 격

〃
행조업

수역
없 - ― 적 적 공해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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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계내 포 원 리하는 식 엔해양 약 항 규(straddling fish stocks) 63 2

에 해당 다.

57) 경계 래 원 리하는 식 엔해양 약 항 규 에 해(shared fish stocks) 63 1

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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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약 에 한 비엔나 약 약 당사 에 하여만 약규 내 변경 는 행 에39 ;｢ ｣

하여는 라는 어 사 하 다“mod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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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컨 해양 에 한 약 경과한 후에는 어느 당사 도 사, 1958 5 UN｢ ｣

에 한 통고 약개 청할 수 다고 규 하 다 해 수역 약 공해 약( 30 ,｢ ｣

35 ).

60) 약 에 한 비엔나 약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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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약 에 한 비엔나 약 항 본41 1 .｢ ｣

62) 약 에 한 비엔나 약 항41 1 (a).｢ ｣

63) 약 에 한 비엔나 약 항41 1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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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 79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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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회의 결과V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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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검사 간검사 연차검사: 4 , : 2 .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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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몰리 스 규1993 2(1)Ⅲ

어 복원 한 다 각 에 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 청 업경험상 당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1) . ,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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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어 비 등43 ( )

67) 93 VII 5

미 미만 다 각 건에 합하여야 한다(3) 75 .

각 에 어도 승 원 수 하 에 한 합계능 생 비 어야 한다(a) .

척 비 어야 한다 다만 동후 수 수 는 당한 생 비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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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림수산식 고시 어 비 별 비 비고2010-143 3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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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동아시아 지역 규5.14



- 91 -



- 92 -

총 수(G/T) 전 (Metres) (Metres)

300 26.5 24

950 50 45

2,000 미정 60

3,000 미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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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제

주 사 해양 총

문 안전 술공단 검사원 종 총 문

70) 각 업 에 주어지 해당 업 에 수행하여야 할 사항 미한다I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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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행에 한 정 초안93

정 당사 ,

년 어 안전 한 노스 제 약에 한 노스 정 하1997 1993 ( ,

년 노스 정 라 한다 가 전 적 해양 안전 어 안전에 상당한1993 ) ,

여 할 수 정하고,

그러나 노스 정 규정들 어 다수 보 한 가들 그것, 1993

시행하는 어 어 초래하 고 그 결과 노스 정1993

그 정 에 포함 규 시행에 애가 어 다는 것 정하 ,

든 가들 시행할 수 는 어 안전 한 최고 실 공동합 하에

수 할 것 희망하고,

가 년 노스 정 시행에 한 정 체결에 하여 가“1993 ”

달 수 것 고 하여,

다 과 같 합 하 다.

제 조 적 무1

정 당사 다 각 규정 시행하여야 한다(1) .

정 조문(a)

(b) 정 에 수 어 는 개정사항 한 년 노스 정1993

에 포함 어 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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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조문과 정 에 규정 어 는 개정사항 한 년(2) 1993

노스 정 규 들 하나 단 문 고 해 어야 한다.

정 는 정 가 하 정 라 함 동시에 그(3)

포함하는 것 한다.

정과 년 노스 정 사 에 가 는 경 에 정 규(4) 1993 ,

정 한다.

제 조 년 노스 정 적2 1993

년 노스 정 제 조에 조 그 고 제 조에 조 는 년1993 2 8 11 14 1993

노스 정 에 적 했 것과 같 정에 적 해야 한다.

제 조 정에 다는 동3

(1) 정 본 에 공개 고 그 에는 가 해 공개 다... ... .

(2) 든 가는 정에 다는 동 함 정 체약 수 다.

가는 다 어느 한 에 하여 정에 다는 동 해야 한다(3) .

비 수락 는 승 에 한 보 없는 는(a) , ;

비 수락 는 승 조건 비 수락 는 승 는(b) , , ;

제 항에 규정 절차에 조건 한 는(c) (5) ;

가(d)

비 수락 승 는 가 그러한 취 문 사무총 에게 함(4) , ,

루어 다.

정 채택 는 날 전에 노스 정 비 수락 승 는 가(5) 1993 , ,

에 한 문 한 가 조 제 항에 라 정에 한 가는(3)(c)

수 에게 정 채택 전에 [ 항에 규정 간 한 절차 하고

하 않 동조 제 에 제공 절차에 라 동 할 하 희] [ 3(b)

망함 정 전 승 하여야 함] [ , ] 보하 않는다

정 채택 는 날 개월 나 정에 정 어 동 한12

것 간주 것 다.

제 조4

정(1) [15] 개 정 제 조에 라 수락하고 나라들3 미 상 어24

합계척수가 [14,000]척 상에 달한 날 [12]개월 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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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에 는 사항에 하여* ,

어 원 격 당 에 한 약 개 비 함-. (STCW-F) 15ㆍ ㆍ

어 원노동 약 개 원 비 개 연안 어야 함 함-. ILO (No;188) 10 (8 )

행 정 개 수락문 함-. FAO 25

어업에 한 항만 조 에 한 정 개 수락문 함-. FAO IUU 25

.

정 건 갖추어졌 나 아 그 생 아니한 시 에(2) ,

정에 한 비 수락 승 는 가 한 문 한 가 비 수락 승, , , ,

는 가 정 생하는 날 는 당해 문 개월 경과3

한 날 늦 날 생한다.

정 생한 날 에 비 수락 승 는 가 한 문(3) , ,

한 가에 하여 정 당해 문 한 날 개월 에 생한다3 .

(4) 정 개정 노스 정 제 조 규정에 하여 수락 었다고1993 11

간주 는 날 에 는 비 수락 승 는 가 에 한 든 문 는 개정, ,

정 적 한다.

상 거 하 는 그들 각 정 정당하게 한 아 정

에 한다.

년 월 에 었다20... .. .. ....... .

정 에 한 개정사항(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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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93 1

에 규 어 는 수 건 과 약 규 들 하나 단 지고 해(2) 77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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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 상 비 과 들 가들 미 상 어 합계척수 척 상15 24 14,000

7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

74) ILO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No. 188)

75) FAO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76)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노스 정 시행에 한 총 결 초안1993

총 는,

해양안전에 한 규정 과 하여 총 능에 한 약 제 조IMO 15(j)

억하고,

년 노스 어 안전 약 정 하 정 는 어 미 상 합계척수1993 ( 9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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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척 넘는 개 상 가가 정 당사 는 날 개월14,000 15 12

에 할 것 주 하고,

당사 미 상 어 합계척수가 척 넘 한다는 사실 문에24 14,000 93

정 건 정 채택 년 난 충족 하고18

매 하 ,

각 하여 정 에 한 수락 검 할 것 청하는 노스93 1993

정 시행에 한 총 결 억하고 미규제(Res. A.1003(25)) , ,

미보고 어업과 동 정 하게 하 한 안에 한 합동, FAO/IMO

업 결정사항 승 하 해사안전 원 에 적절한 조 취할, (MSC)

것 청하 고

년 월에 징에 개최 노스 정 시행에 한 미나 결과2004 9

물 하여 정 행과 한 술적 적 행정상 어 들 하고, , , 2005

년 월에 에 에 개최 노스 정 시행에 한 역 미4 Guayaquil

나 년 월 네시아 에 개최 미나는 징 역 미나에 제2009 10

주 한 술적 적 문제들 검 하여 정 아 비 하 않 가들 득할,

해결 안 추천하

아 노스 정 수락하 않 다수 원 들 만약 그들 존

정 수락한다 러한 규정 는 에 어 여러 문제들에 착할 것93

정하고,

러한 규정들 어 안전수 하는 에 노스 정

수 개정 필 함 정하 ,

매년 적 생하는 매 높 어 원 사고 노스 정

전 계적 적 과적 시행 상당 감 것 노스 정, ,

는 해양안전 어 안전 전 에 상당히 여 할 것 신하고,

노스 정 에 한 개정안 해사안전 원 제 차 에(MSC) (89)

승 었 주 하고(MSC[89/...], ...)

정 에 한 개정안 정 건 충족 정1. 93 93 , 93

제 조에 라 존 태 정 가 는 시 채택 하 하여11 93 IMO

원 과 원 아닌 노스 정 든 당사 에 람 어 사무총 에

게 청하는 것에 동 하고,

정 시 존 정 개정 정 사 개 약체제가2. 93 93

생하는 것 피할 수 하 하여 정 당사 정 결93 93

에 첨 개정안 시행할 것 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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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락하 않 가들에게 에 수 개정사항3. 93

정 규 정 가 시 시행 것 해하고 가93 93

능한 빨 수락할 것 촉 한다.

노스 정 에 한 개정사항(1993 )

주( :

1. 에 승 노스 정 개정안 초안 총 결 에MSC[89]

첨 것 다.

총 결 채택 정 가 노스 정 는 개정안과 함께 시2. ,

행 것 다.

정 정 는 는 해사안전 원 에 공식적3. , (MSC)

개정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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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 정

개

총 결 하에 :

o 다수 어 보 한 가가 정 수

락하여 어 척수에 한 건 충족

정 가o

o 정 당사 정

심 어 개정안 공식적 채택

어 전 라 총 결 에

근거하여 합 개정안 총 결 에(

첨 는 시행할 수)

정 가 개정안 채택o ,

한 공식절차가 가능한 빨

것 는 내에( )

정 :

새 단 조약 강제 문o ( )

고 해 어 것

정 수락한 가는 개정o 93

정 수락한 것 간주

미 정 수락한 가들o 93

묵시적 동 절차(Tacit Acceptance)

해 정 개정사항 수락할 수

결o MEPC (MEPC. Res. 88(44)) :

개정안 참조한MARPOL 6

시행MARPOL 4

제해양 약 심해o 1982 PART XI(

채 규정 시행에 한 총 결)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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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Mr. Marten Koopmans,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IMO

점

하게o MARPOL 4

하 하여 사 하 안

내에 사한 가IMO

총 결 는 적 없o

연 문에 정 미,

수락한 원 과 수락하 않 원

에게 좀 수 수 .

o 것 정 보다 정 시

는 적 시간 어 수

정과 노스 정 는 하나o

단 조약문 므 개, 2

조약 가 는 복 한 상

피할 수

정 정 건 수정o 93

할 수 어 척수( , )

단점

총 결 는 적 없 문o

에 원 들 정 에 한 수락

망 수

o 정 새 적문 므 미,

정 수락한 가들에게라 공식 수

락절차 필 함 묵시적 동 포함( )

정 미 수락한 가들o

정 한 수락해야 하 문에 정

에 많 시간 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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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규I/3

규 에 하여 허 하는 주 청 안 수 지 수 다는 것 하는 필 한 상 한 내 에(4)

달하여야 하 는 러한 사항 보 당사 에 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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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어 안 에 한 특별 업 결과남아프리 공 지 지 지 참SLF 53/11 ( ), 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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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규93 VII 5

미 미만 다 각 건에 합하여야 한다(3) 75 .

각 에 어도 승 원 수 하 에 한 합계능 생 비 어야 한다(a) .

한 척 생 비 어야 한다(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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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규93 1Ⅸ

별도 규 없는 한 미 상 신 에 한다(1) 45 .



- 113 -



- 114 -

원 개61 247

원 개1 3

제 2 3

정 간 1 5

비정 간 18 51

사무 15

324

82) SLF 53 , SLF 53/11 Outcome of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Fishing Vessel Safety (South Africa)

83) SLF 53 , SLF 53/11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outcome of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Fishing Vessel

Safety (Secretariat)

84) SLF 53 , SLF 53/11/2 Comment to document SLF 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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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보SLF 53 , SLF 53/INF.12 Analysis on Equivalence of length (L) to gross tonnage and the 1969 International Tonnage

Convention in fishing vessels

86) Mr. Nigel Campbel (South Africa)

87) IMO SLF 53/19, Annex 7, Ar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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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FAO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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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해사안 원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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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 11 시간 주제

1

13:00 - 13:30 등

13:30 - 13:40 사말

13:40 - 14:10
종

(KST) 정 수락 한 동93 IMO

14:10 - 14:40
문 갑

(KIMFT) 등가제 점 적 행제

14:40 - 15:10
정 근
(KST) 정 건과 내 규정 비 결과

15:10 - 15:30 COFFEE BREAK

2

15:30 - 16:00
병

(KIMFT) 제 무 신 시 문제점( )Ⅸ

16:00 - 16:30
차 철
경( ) 정과 총 결Common Waters

16:30 - 17:00
종

(KST)
개정 합 사항 나라 공해상 조업 어 수

산정 검

17:00 - 17:30 사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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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행에 한 정 초안93

정 당사 ,

년 어 안전 한 노스 제 약에 한 노스 정 하1997 1993 ( ,

년 노스 정 라 한다 가 전 적 해양 안전 어 안전에 상당한1993 ) ,

여 할 수 정하고,

그러나 노스 정 규정들 어 다수 보 한 가들 그것,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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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어 어 초래하 고 그 결과 노스 정1993

그 정 에 포함 규 시행에 애가 어 다는 것 정하 ,

든 가들 시행할 수 는 어 안전 한 최고 실 공동합 하에

수 할 것 희망하고,

가 년 노스 정 시행에 한 정 체결에 하여 가“1993 ”

달 수 것 고 하여,

다 과 같 합 하 다.

제 조 적 무1

정 당사 다 각 규정 시행하여야 한다(1) .

정 조문(a)

(b) 정 에 수 어 는 개정사항 한 년 노스 정1993

에 포함 어 는 규

정 조문과 정 에 규정 어 는 개정사항 한 년(2) 1993

노스 정 규 들 하나 단 문 고 해 어야 한다.

정 는 정 가 하 정 라 함 동시에 그(3)

포함하는 것 한다.

정과 년 노스 정 사 에 가 는 경 에 정 규(4) 1993 ,

정 한다.

제 조 년 노스 정 적2 1993

년 노스 정 제 조에 조 그 고 제 조에 조 는 년1993 2 8 11 14 1993

노스 정 에 적 했 것과 같 정에 적 해야 한다.

제 조 정에 다는 동3

(1) 정 본 에 공개 고 그 에는 가 해 공개 다... ... .

(2) 든 가는 정에 다는 동 함 정 체약 수 다.

가는 다 어느 한 에 하여 정에 다는 동 해야 한다(3) .

비 수락 는 승 에 한 보 없는 는(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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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수락 는 승 조건 비 수락 는 승 는(b) , , ;

제 항에 규정 절차에 조건 한 는(c) (5) ;

가(d)

비 수락 승 는 가 그러한 취 문 사무총 에게 함(4) , ,

루어 다.

정 채택 는 날 전에 노스 정 비 수락 승 는 가(5) 1993 , ,

에 한 문 한 가 조 제 항에 라 정에 한 가는(3)(c)

수 에게 정 채택 전에 항에 규정 간 한 절차 하고 하

않 보하 않는다 정 채택 는 날 개월[12 ] 나

정 수락한 것 간주 것 다.

제 조4

정(1) [15][20][30] 개 정 제 조에 라 수락하고 나라들3

상 어 합계척수가24m [1,800][3,000]척 상에 달한 날 개월 난12 날

한다.

정 건 갖추어졌 나 아 그 생 아니한 시 에(2) ,

정에 한 비 수락 승 는 가 한 문 한 가 비 수락 승, , , ,

는 가 정 생하는 날 는 당해 문 개월 경과3

한 날 늦 날 생한다.

(3) 정 생한 날 에 비 수락 승 는 가 한 문 한, ,

가에 하여 정 당해 문 한 날 개월[3 ] 에 생한다.

(4) 정 개정 노스 정 제 조 규정에 하여 수락 었다고1993 11

간주 는 날 에 는 비 수락 승 는 가 에 한 든 문 는 개정, ,

정 적 한다.

상 거 하 는 그들 각 정 정당하게 한 아 정

에 한다.

년 월 에 었다20... .. .. ....... .

노스 정 에 한 개정사항(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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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91) 해양 강 태 사 울 쪽, ( : , 1998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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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해양 약UN 7 1 94 .

든 가는 게양한 에 하여 해상안 보하 하여 필 한 특 다 사항에 한 취하여야 한다(3) .

건 비 감항(a) ,

가능한 규 고 한 승 원 원 근 건 훈(b) ,

신 사 통신 지 돌(c) ,

러한 는 다 보 하 하여 필 한 사항 포함하여야 한다(4) .

각 등 과 후에 당한 간마다 격 는 검사원에 한 검사 아야 하 안 항해에 합한 해도 수(a) , ,

지 항해 비 항해 상에 보 하여야 한다.

각 합한 격 특 운 항해 통신 에 한 합한 격 가지고 는 과 사 책 아래 고 원(b) , , , , ,

그 격과 원수가 비에 비 어 합해야 한다, , .

사 합한 원 해상에 안 돌 지 해양 염 지경감통 통신 지 하여 가(c) , , , ․ ․

능한 규 에 통하고 또한 수하여야 한다.

93) 엔해양 약 56

타 경 수역에 연안 다 리 갖는다1. .

해 상 수역 해 그 하 생 나 생 등 천연 원 탐사 개 보 리 하는 주 리 해수(a) , , , , ·

해 해 한 에 지생산과 같 수역 경 개 과 탐사 한 그 동에 한 주 리

약 규 에 규 다 사항에 한 할(b)

공 시 사(i) ,

해양과학 사(ii)

해양 경 보 보( )Ⅲ

약에 규 그 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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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규 계 항해 도 비 계 차에 한 원 규 비 지보수 규 합15 ( , ), 16 ( ), 17 ( ), 18

규 항해시스 비 그리고 항해 료 승 검사 능 규 항해 비 탑재 건 규 항( , ), 19 ( ), 20 (

해 료 규 신 매뉴얼 규 항해 시야 규 도 사 승강 규 수), 21 ( IAMSAR ), 22 ( ), 23 ( ), 24 (

또는 항 어 규 주 원 타 규 타 시험 훈 규 해도 수 지 규), 25 ( ), 26 ( ), 27 ( ), 29

난 항공 또는 난 가 사 할 신( , ).

95) 에 채택 결 결 에 한 통신담당 에 한 훈 결 시뮬 훈 결 어 원에 한 지: 1: GMDSS , 2: , 3:

고 결 상 어 갑 원에 한 훈 결 생 술에 한 어 원 훈 결 어 어 원에 한 훈, 4: 24m , 5: , 6:

과 격 결 당직 사 당직근 규 에 한 사항 결 수산업에 어 여 참여 진 결 간 계, 7: , 8: , 9: .

96) 약 수락 개 마 아 슬란드 리 시 라트비아 웨 러시아 시리아 우 라 나STCW-F (8 ) : , , , , , , , .

97) 어 원 고 할 수 는 연 에 한 약 어 원 건강검사에 한 약 어 원 고(1959 / 112 ), (1959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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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한 약 어 원 격 에 한 약 어 원 내 비에 한 약(1959 / 114 ), (1966 / 125 ), (1966 /

126 ).

98) 약 어 원 고 할 수 는 연 에 한 약ILO 112 , 1959 ;

약 동 차 에 채택 어 에 었다 약 동 강도가 어 원 연1959 43 1961 .

함 연 원 보 하는 것 한 것 다 그 내 해 어업에 사하는 어 원 연 한 것 어 에 는.

고 또는 업하는 어 원 연 상 하 고 학 실습 승 하 다15 , .

99) 약 어 원 건강검사에 한 약ILO 113 , 1959 ;

약 동 차 에 채택 어 에 었다 약 동 강도가 어 원 건강검사1959 43 1961 .

함 어 원 건강과 복지 진하는 것 한 것 다 그 내 해 어업에 사하는 어 에 는 주 청 승 한.

사가 해상 근 가 합하다고 한 건강 가지도 하 고 주 청 건강검사 내 과 건강 사항 하고 다.

100) 약 어 원 고 계약에 한 약ILO 114 , 1959 ;

약 동 차 에 채택 어 에 었다 약 어 원 고 간에 한 함1959 43 1961 .

어 원 본 생 보 향상 한 것 다 그 내 해 어업에 사하는 어 원 고 계약에 사항.

어 원 고 계약 어 원 고 계약 해 규 고 계약 내 지 고 계약 체결 보 한 규, , , ,

당사 가 고 계약에 한 통상 재 할 보 규 고 보 지 항해 또는 업 료시 근 어, , ,․

원 가능 고 계약 내 해원 내 비 시 고 계약 내 재 또는 계약 첨 어 원에게 고 계약 리, , ,

내 시 는 내 차 마 고 계약 간 료 어 원 시 해고할 수 는 경우 어 원 시 해고 할, , ,

수 는 경우에 한 것 다.

101) 약 어 거주 역에 한 약ILO 126 , 1966 ;

약 동 차 에 채택 어 에 었다 약 어 내 원 비 함1966 50 1968 .

원 복지 진 하는 약 다 그 내 가 등 수 상 어 거주 역에 하여 계 감독. 75 ,

실식당 생 비병원 락실 등 거주 역 격리 통 냉난 채 하고 내 에 는, , , , ,․ ․ ․ ․ ․ ․

에 한 경과 등에 한 규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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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약 어 원 해 허 에 한 약ILO 125 , 1966 ;

약 동 차 에 채택 어 에 하 다 약 어 에 근 하는 해 사 격1966 50 1969 .

함 어 안 운항 보하는 것 하는 약 라고 할 수 다 그 내 해 어업에 사하는 어 원 격. ,

항해사 승 연 허 건 직 경 경감 해 허시험과 지식 항해사 지, , , , , ,

식에 어 술과 어 처리 포함할 수 도 하고 고 약 에 한 경과 내 약 규 시행과 항만 통 시,

검사항 할 것 내 시행시 에 한 규 하고 다.



- 142 -



- 143 -

제 장 결론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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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적 상

(Chapter)
적 상

정93 정 정93 정

제I

사항

미24

상

신조

300

상

신조

제VI

원 보

미24

상

신조

300

상

신조

제II

조 수 비,

미24

상

신조

300

상

신조

제Ⅶ

비

미45

상

신조

950

상

신조

제Ⅲ

복원

미24

상

신조

300

상

신조

제Ⅷ

비상 집,

미24

상

신 존․

300

상

신 존․

제Ⅳ

전,

무 역

미45

상

신조

950

상

신조

제Ⅸ

무 신

미45

상

신 존․

950

상

신조 (

년10 )

제V

탐, ,

업

미24

상

신조

950

상

신조

제X

항해 비

미24

상

신 존․

300

상

신 존․

내

정93 정

제I

에 적o (24, 45, 60, 75m)
등가제 규정 신 적 상 축o

제 수 상 어 에 적- 300 (24m)

점 적 행 조항 신o

제 에 하여 정 년- IX 10

경과한 시점 적 가능

조업 역에 상 없 적o 공동조업 역내 어 적 제oEEZ

년주 검사제o4 년주o5

제V 미 상 신조 에 적o 24 미 상 신조 에 적o45 (950 )

제VII 미 상 어 에 조정o 45
미 상 미 미만 어 에 조정o45 75

체 비 허

제IX 존 신조 에 적o 존 에 하여 적 단 조항 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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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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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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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년 노스 정 시행에 한 정 초안1993

정 당사 ,

년 어 안전 한 노스 제 약에 한 노스 정 하1997 1993 ( , 1993

년 노스 정 라 한다 가 전 적 해양 안전 어 안전에 상당한 여 할) ,

수 정하고,

그러나 노스 정 규정들 어 다수 보 한 가들 그것 시, 1993

행하는 어 어 초래하 고 그 결과 노스 정 그 정 에1993

포함 규 시행에 애가 어 다는 것 정하 ,

든 가들 시행할 수 는 어 안전 한 최고 실 공동합 하에 수

할 것 희망하고,

가 년 노스 정 시행에 한 정 체결에 하여 가 달“1993 ”

수 것 고 하여,

다 과 같 합 하 다.

제 조 적 무1

(1) 정 당사 다 각 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정 조문(a)

(b) 정 에 수 어 는 개정사항 한 년 노스 정1993

에 포함 어 는 규

(2) 정 조문과 정 에 규정 어 는 개정사항 한 년1993

노스 정 규 들 하나 단 문 고 해 어야 한다.

(3) 정 는 정 가 하 정 라 함 동시에 그

포함하는 것 한다.

(4) 정과 년 노스 정 사 에 가 는 경 에 정 규정1993 ,

한다.

제 조 년 노스 정 적2 1993

년 노스 정 제 조에 조 그 고 제 조에 조 는 년1993 2 8 11 14 1993

노스 정 에 적 했 것과 같 정에 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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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정에 다는 동3

(1) 정 본 에 공개 고 그 에는 가 해 공개 다... ... .

(2) 든 가는 정에 다는 동 함 정 체약 수 다.

(3) 가는 다 어느 한 에 하여 정에 다는 동 해야 한다.

비 수락 는 승 에 한 보 없는 는(a) , ;

비 수락 는 승 조건 비 수락 는 승 는(b) , , ;

제 항에 규정 절차에 조건 한 는(c) (5) ;

가(d)

(4) 비 수락 승 는 가 그러한 취 문 사무총 에게 함 루, ,

어 다.

(5) 정 채택 는 날 전에 노스 정 비 수락 승 는 가1993 , ,

에 한 문 한 가 조 제 항에 라 정에 한 가는(3)(c)

수 에게 정 채택 전에 항에 규정 간 한 절차 하고

하 않 보하 않는다 정 채택 는 날 개월[12 ]

나 정 수락한 것 간주 것 다.

제 조4

(1) 정 [15][20][30] 개 정 제 조에 라 수락하고 나라들3

상 어 합계척수가24m [1,800][3,000]척 상에 달한 날 개월 난12 날

한다.

(2) 정 건 갖추어졌 나 아 그 생 아니한 시 에,

정에 한 비 수락 승 는 가 한 문 한 가 비 수락 승, , , ,

는 가 정 생하는 날 는 당해 문 개월3

경과한 날 늦 날 생한다.

(3) 정 생한 날 에 비 수락 승 는 가 한 문 한, ,

가에 하여 정 당해 문 한 날 개월[3 ] 에 생한다.

(4) 정 개정 노스 정 제 조 규정에 하여 수락 었다고1993 11

간주 는 날 에 는 비 수락 승 는 가 에 한 든 문 는 개정, ,

정 적 한다.

상 거 하 는 그들 각 정 정당하게 한 아 정에

한다.

년 월 에 었다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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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노스 정 에 한 개정사항 초안1993

제 총1

제 규 적1 -

제 규 존 문 는 다 과 같 체 다1. 1 .

규정 없는 한 규정 신 에 적 한다(1) , .

정 에 하여 주 청 든 정 신에 다 총 수(2) , (L)

사 결정할 수 다.

미 동등한 것 간주한다(a) G/T 300 (L) 24 .

미 동등한 것 간주한다(b) G/T 950 (L) 45 .

미 동등한 것 간주한다(c) G/T 2,000 (L) 60 .

미 동등한 것 간주한다(d) G/T 3000 (L) 75 .

(3) 제 항 제 하는 각 체약 그러한 결정에 한 에 보하여야 한다(2) .

충 한 사 시 는 제 등 실적 문제들 하여 체약 정 에(4) ,

규정한 조 시 시행하는 것 가능한 경 체약 계 에 라 점 적,

정 제 규정 시행할 수 다9 .

제 항에 제공 제 하는 각 가는 제해사 에 한 첫 보고에 다 포함(5) (4)

하여야 한다.

점 적 시행 어 정 건 시(a) (indicate)

제 항에 라 취해 결정에 한(b) (4)

점 적 시행 한 계 제출할 것 그러한 계 년 넘어 는 않(c) 10

정 적 에 한 보고에 정 규정 실행하 해 취해 조(d) ,

수 시간 에 라 루어 척사항에 한 술

주 청 연차검사 적 항해 역 종에 비추어 합 하고 실행 가하다(6)

제 규 제 규 에 규정 연차검사 제할 수 다7(1)(d) 9(1)(d) .

제 규 정2 -

제 항 에 다 과 같 새 제 항 내 제 항 추가한다2. (22) (2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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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는 제 수 정에 한 약 에 포함 수 정규 는(23) 1969 I

정규 개정 는 체 문 에 라 계산 총 수 다.

검사 만료 과 하는 매년 월 미한다(24) , .

정 하여 공동조업 역 란 연안 들 할 는 해양 역(25) “ ” (Marine

내 해역 해당 가들 간 정에 하여 정 고 그 해역 내에 정areas) ,

조건에 라 해당 가들 어 출 하고 조업할 수 는 정 해역 미한다.

러한 공동조업 역 정하는 정 제 에 라야 하 아래 같 수단과 조건

포함할 수 다.

공동조업 역내 어업 원 적절한 가능한 개 보 하 한 수.1

단과 조건 그 고,

해양 경 보 안전 수색 조 한 조.2 ,

러한 정 해역 해당 가들 할 하에 는 해양 역 한계 초과할 수 없다(Limit) .

규 제3 -

행 제 항 제 항 다 과 같 체 다3. (3) (4) .

주 청 업종 조건 상적 항행 험 무 등 고 하여 그 적“(3) ,

합 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단하는 경 어 한 건 제할 수,

다 다만 다 각 조건 만족해야 한다. , .

주 청 주 청 정 업무에 적절하고 그 전 적 안.1

전 보에 필 하다고 정하는 안전 건에 적합함.

공동조업 역 는 적 내에 전적 조업.2 (a) (b) EEZ

하거나 는 만약 가가 그 가 해근처나 해 넘어 러한 역,

정하 않았다 제 에 고 넘 않아야 함200 .

러한 적 넘는 역에 조업하 않.3 200

러한 에 언 공동조업 역 정에 라 허 않는 한 다.4 .2 ,

가 할 에 한 수역에 조업하 않 .

주 청 항에 라 정 는 제 조건과 내 사무총 에게 보함.5 .

규 에 라 제 허 하는 주 청 제 항에 제 제 하고 안전수 적(4) (3)

절하게 는 것 보 할 수 는 정 사항 에 제출해야 하 는

체약 들에 사항 람시 야 한다.

존 제 규 내 제 규 다 새 제 규 내 제 규 체한다4. 6 11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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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점검 검사6 -

검사는 존 규 들 조항에 한 시행 제 허 에 한 한 주 청 공무(1)

원들에 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주 청 러한 조사 검사 정 검사원 나.

주 청 승 한 에 할 수 다.

제 항 규정에 하여 검사 행하는 검사원 하거나 단체 정하는 주 청(2) (1)

검사원 는 정 단체에 하여 적어 다 각 한 여하여야 한다.

수 하는 것(a)

항 계당 청에 한 검사업무 수행하는 것(b) .

주 청 체적 책 과 검사원 는 정 에 한 조건 에

보하여야 한다.

검사원 는 정 단체는 는 그 비 상태가 실 적 사(3)

항과 하 아니하거나 는 는 승 에 한 험 없 항행하 에 적

합하 아니하다고 정하는 경 그러한 검사원 단체는 시정조 가 신 히 취하여

하여야 하고 정식 주 청에 보하여야 한다 시정조 가 취하여 아니할.

경 당해 수하여야 하 신 히 주 청에 보하여야 한다 다 당사.

항 에 경 항 당 에 한 신 히 보하여야 한다. 주 청

원 검사원 는 정 단체가 항 당 에 보하는 경 에 당해 항,

정 는 들 원 검사원 는 단체에 하여 규 에 한 무 수행에 필 한,

원 제공하여야 한다 필 에 라 당해 항 정 는 그 는 승 에.

한 험 없 항행할 수 는 적당한 수 조 향하여 항해할 적

출항할 수 게 당해 출항시 아니하여야 한다.

주 청 든 경 에 어 검사 전 과 충 히 보 하고 무가 행(4)

필 한 조 취하여야 한다.

규 비7 -

(1) 비 항 비에 한 검사는 아래 시 검사 아야 한다(2)(a) .

취항하 전 최초검사(a)

주 청 년 초과하 아니하는 간격 규정한 정 검사 단 제 규(b) 5 , 13 (2),

항 적 는 경 는 제 함(5) (6)

(c) 제어 안전 제 년차 전 개월 내 정 적 검사 는 제 년차2 3 3

전 개월 내 정 적 검사 는 항에 규정 연차검사 하나 신3 ,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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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그 않 경 주 청 정 적검사 간검사 가 째 연차 전, ( )

개월 째3 연차 개월 사 에 시행 결정할 수 다3 .

제어 안전 연차 전 개월 내 연차검사(d) 3

(e) 추가검사는 전 적 든 적 든 간에 상 에 라 제 규 에 규정 조사 결과10

에 수 는 어 한 한 수 나 신 다 행해져야 한다.

검사는 필 한 수 는 신 과적 료 었고 그러한 수 신

료 업상태가 든 점에 만족한 것 든 점에 규 규

정 행 제충돌 규 제해상 안전 약 제 규정 규, 5

결과 주 청 공포한 정 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제 항 검사는 다 과 같 수행 어야 한다(2) (1) .

(a) 최초검사는 안전 비 비 무 비는 제 항해 비, ( ), ,

사 승하 제 적 하는 비에 한 전한2,3,4,5,6,7,8,10

검사 포함하는 것 그 비가 규 건에 적합하고 만족할 만한 상

태에 고 에 적합함 하 한 검사 어야 한다 제어. ,

해사간행물 등 상물 향신 조난신 약 건과 적 가, , ,

능한 경 에는 행 제해상충돌 규 제해상 안전 약 제 에 적합5

함 하 하여 상 검사 아야 한다.

정 검사 정 적검사는 항에 언 비 검사 포함하는 것 그(b) (2)(a)

비가 규 행 제해상충돌 규 제해상 안전 약 제5

건에 적합하고 만족한 상태에 에 적합하다는 것 하

한 검사 어야 한다.

연차검사는 에 언 비 전 적 검사 포함하는 검사 그 비(c) (2)(a)

가 제 규 에 라 정비 어 고 에 하여 만족한 상태10(1)

고 하 한 검사 어야 한다.

제 항에 언 정 적 검사 연차검사는 제어 안전 에 어야(3) (1)(c) (1)(d)

한다

규 무 신 비에 한 검사8 -

비에 사 는 것 포함한 제 제 적 는 무 비는 아래에(1) 7 9

규정 검사 아야 한다.

취항하 전 최초검사(a)

년 초과하 아니하는 내에 주 청 정한 간격 정 검사 단 제 규(b) 5 , 13

제 항 적 는 경 는 제 함(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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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안전 매년차 전 개월 내 정 적검사 간검사 는(c) 3 ( );

째 연차 전 개월 내 는 째 연차 전 개월 내 정 적검사3 3

간검사 그 않 경 주 청 정 적검사 간검사 가 째 연차 전( ), , ( )

개월 째 연차 개월 사 에 시행 결정할 수 다3 3 .

추가검사는 전 적 든 적 든 간에 상 에 라 제 규 에 규정 조사 결(d) 10

과에 수 는 어 한 한 수 나 신 다 행해져야 한다.

검사는 필 한 수 는 신 과적 료 었고 그러한 수 신

료 업상태가 든 점에 만족한 것 든 점에 규

규정 행 제충돌 규 제해상 안전 약 제 규정 규, 5

결과 주 청 공포한 정 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제 항에 언 검사는 아래 같 수행 어야 한다(2) (1) .

최초검사는 비에 사 는 것 포함한 무 비 전한 검사 포함하는(a)

것 그 비가 규 건에 적합함 하 한 검사 어야 한다.

(b) 정 검사 정 적 검사는 비에 사 는 것 포함한 무 비 검사 포함

하는 것 그 비가 규 건에 적합함 하 한 검사 어야 한다.

제 에 언 정 적 검사는 제어 안전 에 어야 한다(3) (1)(c) .

규 체 비에 한 검사9 - ,

제 항에 언 조 비 제 규 제 규 사항제 는 다 에(1) (2)(a) , ( 7 8 )

규정하는 검사 아야 한다.

취항하 전 저 찬 검사 포함한 최초검사(a)

(b) 년 초과하 아니하는 내에 주 청 정한 간격 정 검사 단 제 규5 13

제(2 항 적 는 경 는 제), (5) (6)

(c) 제어 안전 제 년차 전 개월 내 는 제 년차 전 개월 내2 3 3 3

정 적검사 간( 검사 는 제 항에 시 연차검사 하나 신하여). (1)(d)

야 한다 그 않 경 주 청 정 적검사 간검사 가 째 연차 전. , ( ) 3

개월 째 연차 개월 사 에 시행 결정할 수 다3 .

제어 안전 매 연차 전 개월 내 연차검사(d) 3

제 규 적 는 경 제 하고 년 간 동안 최 한 저(e) 13(5) 5 2

검사 제 규 적 는 경 년 간 간 연 간13(5) 5

과 시 하여 연 할 수 다 든 경 에 어 어느 검사 사

간격 개월 초과할 수 없다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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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사는 전 적 든 적 든간에 상 에 라 제 규 에 규정 조사 결과(f) 11

에 수 는 어 한 한 수 나 신 다 행해져야 한다.

검사는 필 한 수 는 신 과적 료 었고 그러한 수 신

료 업상태가 든 점에 만족한 것 든 점에 규 규정,

행 제충돌 규 제해상 안전 약 제 규정 규 결과5

주 청 공포한 정 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제 항에 언 검사 점검 다 과 같 시행 어야 한다(2) (1) .

(a) 최초검사는 조 비 전한 검사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는 조, .

제어계 전 비 비 포함한 조 보 러 압 그, , ,

물 주 보조 료 수 공 규 건에 적합하고, , , ,

만족할만한 상태에 에 적합하고 만족할만한 상태에

에 적합하고 필 한 복원 료가 제공 어 다는 것 하 한 것 어야 한다.

정 검사는 제 항에 언 조 비 검사 포함하는 것(b) (2)(a) ,

들 규 건에 적합하고 만족한 상태에 에 적합함

하 한 검사 어야 한다.

간검사는 체 보 러 압 비 조 비 제어(c) , , ,

계 과 전 비 검사 포함하는 것 들 하여 만족

하게 는 것 보하 한 검사 어야 한다.

연차검사는 제 항에 언 조 비 전 적 검사 포함하는(d) (2)(a) ,

검사 들 제 규 에 적합하게 보수 고 한 하10(1)

여 만족하게 는 것 보하 한 것 어야 한다.

저 검사 동시에 시행 는 항 검사는 하여 만(e)

족하게 는 것 하 한 것 어야 한다.

제 항에 언 간검사 연차검사 저 검사는 제어(3) (1)(c), (1)(d) (1)(e) ,

안전 에 어야 한다.

규 검사 상태10 -

그 비 상태는 든 점에 는 승 에게 험 미 아니(1)

하고 항행할 수 하 하여 규 규정에 적합하 어야 한다.

제 규 제 규 는 제 규 에 한 검사 료한 에는 주 청 허가 없(2) 7 , 8 9

검사 상 는 조 비 등 경 해아여 는 아니 다, , .

(3) 에 사고가 생하거나 는 결함 견 어 들 어느 것 안전 는

비나 비 는 전 에 향 주는 경 에는 당해 나



- 159 -

주는 가능한 신 히 계 에 하여 책 는 주 청 검사원 는,

정 단체에 보고 하여야 하 보고 는 는 제 규 제 규 는 제 규 에7 , 8 9

검사 필 무 결정하 한 조사 개시하여야 한다 당해 다 당사.

항 에 경 그 는 는 항만 당 에 시 보고하여,

야 하 검사원 는 정 단체는 그러한 보고가 루어졌는 하여야 한다.

규 는11 -

(1) (a)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건과2 , 3 , 4 , 5 , 6 , 7 , 8 , 9 10

규 건에 는 어 에 하여 최초검사 는 정 검사 에 제

규 에 라 제 는 제 하고 제어 안전 라는 한다3(3) .

에 언 제어 안전 는 비 가 첨(b) (a) (Record of Equipment)

어야 한다.

규 조항에 하여 는 들에 라 에 제 정하는 경 에는(c)

제 규 에 라 제 는 제 하고 항에 규정 에 추가하여3(3)

제어 제 라는 하여야 한다.

규 에 언 는 주 청 는 주 청에 하여 한(d)

는 단체가 는 하여야 한다 든 경 에 그 주 청 그 에 하.

여 전적 책 다.

규 탕사 에 한12 -

당사 주 청 청 경 에 검사 할 수 고 규 건

에 적합한 경 에는 규 에 라 그 에 하거나 한

하고 한 필 에 라 에 하거나 할 한 하여야 한다 게.

는 그 가 게양할 격 는 가 정 청에 라 가

었다는 취 술 포함하여야 하고 제 규 에 하여 동 한 가11

동 한 정 아야 한다.

규 간13 -

제어 안전 는 년 넘 않는 주 청 시한 간 어야 한다 제어(1) 5 .

제 는 간 초과하는 간에 하여 는 그 상실한다.

(2) 제 항 건에 하고 만료 개월 내에 정 검사가 료(a) (1) , 3

는 경 신 는 정 검사 료 존 간 만료,

년 넘 않는 날 하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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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만료 정 검사가 료하는 경 신 는 정 검사 료(b)

존 만료 년 넘 않는 날 하다5 .

만료 개월 전에 정 검사가 료 는 경 신(c) 3

간 정 검사 료 년 초과하 않는 날 하다5 .

(3) 가 년 미만 간에 하여 는 경 주 청 만료 넘어 제 항에5 , (1)

규정한 최 간 간 연 할 수 다 단 가 년 간. 5

경 에 적 할 수 는 제 규 에 언 검사는 필 에 라 시행 어야 한다7,8 9 .

정 검사가 료 었 나 신 만료 전에 할 수 없거나 는 에(4)

비 할 수 없는 경 에는 주 청에 하여 한 여 는 는 단체는 에

할 수 고 그러한 는 만료 개월 초과하 아니하는 연 간에 하여5

한 것 정한다.

가 만료 는 에 검사 어 는 항 에 아니하는 경 주(5) ,

청 간 연 할 수 다 그러나 연 단 그 검사

어 는 항 항해 료할 수 하 할 에 한하 히 그것 적당

하다고 합 적 라고 정 는 경 에 한하여 허 어야 한다 는 개월 상. 3

간에 하여 연 수 없고 연 허 검사 아야 할 항 에 착하

신 아니하는 한 그러한 연 에 하여 그 항 출항할 수 없다 정.

검사 료할 경 신 는 연 허 전 만료 년 초5

과하 아니하는 날 하다.

(6) 주 청 한 상 라고 정하는 경 에 어 신 는 제 는 항에(2)(b) (5)

는 것처럼 만료 날 할 필 는 없다 러한 한 상 에.

신 는 정 검사 료 년 초과하 아니하는 날 하여야 한다5 .

연차검사 간검사 는 정 적 검사가 규 에 규정 간 전에 료 는 경(7) ,

에 연차 검사 료 개월 초과하 아니하는 날(a) 3

함 개정하여야 한다

규 에 그 연차검사 간검사 는 정 적 검사는 신 연차(b) ,

사 하여 규 에 규정 간격 료 어야 한다.

규 에 규정 검사 사 최 간격 초과하 아니하 하나 는 그(c)

상 연차검사 간검사 는 정 적 검사 적절히 행하는 경 에는 만료,

경 아니한다.

제 규 는 제 규 에 하여 는 다 경 에 그 상실한다(8) 11 12 .

검사 점검 제 규 제 규 제 규 에 규정 간내에(a) 7(1) , 8(1) 9(1)

료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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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에 라 에 하 아니하는 경(b)

다 양 는 경 그 제 규 건에 적(c) , 10(1) (2)

합하다는 것 신 하는 정 가 충 히 만족할 에만 신 가

어야 한다 당사 간 양 경 에 양 개월 내에 청. 3

전에 그 게양할 격 었 가 정 양 전 에 비,

사본과 가능하 검사보고 사본 가능한 한 조 히 주 청에

하여야 한다.

규 비 양식14 -

비 는 에 정한 양식 어야 한다 만약 사 는 언어.

가 어 는 어가 아닌 경 에는 본문에 들 언어 하나 역문 어야 한다.

규 보15 -

제 규 제 규 에 하여 행 는 항상 본 에 비 하여 시 점검 수11 12

어야 한다.

규 정16 -

당사 한에 하여 행 는 다 당사 에 하여 약 적하는 든 적

하여 정 다 는 다 당사 에 하여 그들 한 같 동 한.

가 는 것 간주 어야 한다.

규 책17 -

약 적절하고 한 비 하고 아니하는 한 하여

주 수 없다.

제 탐 업5 , ,

규 1 -

존 제 규 문 는 다 과 같 체 다1 :

문 규정 없는 한 미 상 신 에 적 다(1) , 45 .

거주 역 업무 역에는 다 각 에 해당하는 보 식 적 어야 한다(2) 1 .

제 식 든 내 격 연 는 조 는(a) F - “B” “C”Ⅰ

식 적 거주 역 업무 역에는 탐 는 스프 쿨러 가.

아니한다.

제 식 가 생할 염 가 는 든 역에 탐 한(b) F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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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스프 쿨러 경보 가 는 식 적 내 격 식.

에는 제한 아니한다.

(c) 제 식 가 생할 염 가 는 든 역에 동 경보 탐F -Ⅲ

가 는 식 적 내 격 에는 제한 아니한다 다만. . ,

어 한 경 에 어 거주 역 는 는 경계 는“A” “B”

역 적 제곱미 초과하여 는 않 다 주 청 공 실에 하여50 .

적 가 허 할 수 다.

역 제어 등 경계격 계단 과 보 조 가열에 한 연,

료 사 건 상 식 공 적 한다3 .

제 비7

규 생존정 조정 수 식5 -

존 제 항 에 새 제 항 다 과 같 삽 한다(4) , (5),(6) . :

제 항에 는 가 상적 업 해하는 경 주 청 그 건(5) (3)(a) ,

만족시 는 신 한 에 수 어 수 는 생존정 탑 하

결정할 수 다 전승조원 수 하 에 충 한 량 생존정 한 에.

다 쉽게 동할 수 고 그것들 안전하고 신 하게 수 어 수 는 경

에 러한 생존정 적어 전 전승조원 수 할 수 는 충 한 량 것

어야 한다.

제 항에 는 가 상적 업 해하는 경 에 주 청 그(6) (3)(b)

건 만족시 는 신 항해 역 항조건 고 하여 수 사람

조하 한 다 비 탑 하 하는 것 결정할 수 다.

존 제 항 제 항 라 제 항 제 항 가 수정 다(5) (6) (7) (8) .

제 무 신9

규 적1 -

존 제 항 끝 에 다 문 삽 한다(2) , .

제 항 조항에 하고 주 청 존 무 신시스 건과 동등한 것“ (1) ,

만족하는 경 에 한하여 존 에 계 해 사 어 는 것 허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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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토레몰리노스 의 서 시행에 관한1993

개발 동향

노스 정 정 개 미. 1993 (93 ( )｢ ｣

채택 스 노스: 1993. 4. 2,○

적 노스 약 약 적 건 한 촉: 1977 (77 )○

○ 시 : 상어24m 척 보 한 개 상 가14,000 15 가 수락 년1 경과한 날

적 상 상 신조: 24m○

※ 약 규정 는 존어 에 적

수락 개 럽 다수 포함: 17 ( )○

※ 아 프랑스 노 웨 네 란드 스 스웨 아 랜드, , , , , , , , , 아 슬랜

드 가 아 아티아 쿠 티 라 아 아니아 네비스, , , , , , ,

수락 복량 약 척: 3,000 (2010. 10 )○

주 내 약.

1.

본문 제 조 제 조: 1 14○ ～

제 제 양식: I X ( )○ ～

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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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어 적 규정3.

제 비상절차 제 무 신 제 항해 비8 ( ), 9 ( ), 10 ( )○

상 어 적 규정4. 45m

○ 제 전4 ( , 무 역 제 제 비 제), 5 ( ), 7 ( ) 9

무 신( )

미 원.

역 조업 에 어 차1.

노스 정 는 적 하고○

라 너비 비 비가 상 적 럽 어,○

수가 에 하고,

○ 같 에 한 약 규정 적 는 등 상 적 과

결과적 어 균 초래 가능○

항만 제 에 한 각 차2. (PSC)

○ 점검 시 어 사 한 사 에 한 애 무 비 등PSC 고

가 비 비 미비 한 억

럽 경 수역내 어업 원 보 해양 염 해 는 드PSC○

시 필 하다는 보 고

3. 노스 약 수락 가 노스 정 수락 거｢ ｣ ｢ ｣

○ 노스 약 수락한 럽 가들 에 등는 상( , ) 약 규정

건보다 노스 정 수락 필 에 문 제

약 수락 연 정 미 주 원4. ( )

○ 동아시아 가들과 찬가 전 계 어 복량 과 수 넘는 어

보 하고 는 경 에 ,

○ 어 시 과 원 가 미흡하고 보다 월등히 수산업 규 해 상당

한 비 담 정 수락에 미 적,

나라 문제점.

검사제1.

○ 노스 정 어 안전 검사는 년 주 정 검사 정 검사4 , 년1

차에 년차검사 년차에 간검사 년차에 년차검사 실시하 함,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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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년 주 하는 시스 한 나라 어 검사제, 5 SOLAS○

고 했 정 비 정 검사 간 단축시,

복원2.

○ 노스 정 제 에 하는 복원 능 정적동적 건 나라3 ( )｢ ｣ ․

어 복원 만 흘수 과 상 어 복원 만 흘수 에(

상 하는 간 한 식에 한 복원 정 건만 규정24M 40M )

상 노스 정 건과 동40M○

조 비3.

○ 내 보다 강 전 탐 무 비, , , , , , 등

에 한 규정 해 건조비 상승 초래( )建造費

원4.

○ 상 어 에 하여 퇴 등 상24M

필

내 보다 강 약규정5.

노스 정 시행에 한 정 정. 1993 ( )

정 개 추 경과1.

약 개정한 정 가 채택 년 경과한 에 가능77 93 18○

희 함에 라 정 다시 개정하 하여 가 노IMO 1993

스 정 시행에 한 정 채택 추

논 시 하여 년 월 남아프 공 에 개최SLF 51(2008) 2012 10○

는 에 채택 정

정 그 정 에 한 건 사항 포함함93 . , 93○

정 가 정에 하여 개정 것

정 에 한 사항2. 93

 총 수 택적 적 제(Equivalence of Length to G/T)

정 는 상 어 에 적1993 24m○

그러나 동아시아 어 총 수는 럽 어 에 비하여 동 한 어24m○

라 럽어 총 수 에 과함3 1

러한 문제점 해결하 하여 정 에 라 적 하○ 않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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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택적 총 수 적 할 수 하는 제

정 가 적 는 는 각각 제총 수24m, 45m, 60m, 70m○

과 동 한 것 간주하여 적 주300 , 950 , 2000 , 3000

청 택할 수 함

 적경제수역 공동조업 역내 조업어 정 적 제/

정 는 조업 역에 상 없 상 어 에 적 함24m○

그러나 적 적경제수역 공동조업 역내에 만 조업하는 어 에 하여는/○

정 제할 수 함

 검사주 가

시스 년주 개정SOLAS (5 )○

 점 적 시행제

점 적 시행제 정 가 는 시 시행하 어 건에: 1993○

하여 정 간 간 고 점 적 시행할 수 하는 제

정 제 무 신 에 하여 최IX ( )○ 년간 간 고 점 적10

시행할 수 함

 존 무 신 시스 정

○ 존 에 사 하고 는 무 신 시스 정 에 계 사 할 수

하 한 제 규 개정함IX/1

 정 제 등 상 어 에 적 하 함( ) 45mⅤ

럽 가들 제 상 어 에 적 하는 것 주 하 그V 24m .○

러나 상에 적 하 제 규 개정45m V/1

 조정 건 제 규( VII/5(6) )

상 하에 하 어 는45m 75m○ 조정 건에 하여 조정

체할 수 는 체 비 조망 등 허 함( Rescue Net )

 수복 건 제 규( VII/9 )

○ 수복에 하여는 조정에 한 체 비가 허 하여 조정 탑

않는 에는 적 하 않 .

 개정 건 남아공 에 결정(2012.10, )

○ 나라는 건 행 상 어 척 보 한 개 상( 24m 14,000 15

비 하 는 견 제시하 나 다수 원) , 히 럽 랜( )

간 동안 건 만족 하고 어 수 삭제할 것 제안

함 에 한 안 아래 가, 4 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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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척 척 공해 조업어 고 개 럽- 1 : 14,000 3,000 ( ) 15 ( )

제 안 척 척 공해 조업어 고 개 럽- 2 : 14,000 1,800 ( ) 20 ( )

제 안 척 척 공해 조업어 고 개 본- 3 : 14,000 1,800 ( ) 30 ( )

제 안 척 척 공해 조업어 고 개 럽- 4 : 14,000 1,400 ( ) 15 ( )

 정 채택 나라에 미 는 향

○ 정 적 상 상 어 에 공해상 조업어93 24m

제총 수 상 어 축300

존 에 적 하는 건에 하여 단 조항 신 등 제VIII○

사항 제 하고 신조 에만 적 하

총 수 상 신조 에 하여는 건45m( 950 )○

안전 비 등 추가적 한 건조비 상승

어 원 상 건 원 에 누락( )○

원양어 에 한 항만 제 실시 끝.○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수산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

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수산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표 는 공개하3.

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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